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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제안이유

○ 최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타 업종 이탈, 신규 종사자 유입 저조

등 택시 기사 확보 어려움으로 인해 택시 가동률이 저하되는 등 일반

택시 사업자의 경영난 가중이 계속되고 있음

○ 이러한 상황에서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, 일반택시운송사

업 경영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개정된 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

시행규칙 일부개정령」(2025.07.28.)에 따라 일반택시운송사업에

필요한 보유 차고의 최저 면적 기준이 완화되었음

○ 이에 따라 서울시 조례 역시 상위법령에 맞춘 완화 기준 개정으로 일

반택시운송사업자에 필요한 보유 차고 최저 면적 경감 기준을 종전

40퍼센트에서 앞으로는 50퍼센트 범위로 확대해 경영 부담을 감소

시키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일반택시운송사업에 필요한 보유 차고 최저 면적을「여객자동차운

수사업법 시행규칙」별표 2 제2호 비고 제7호에 따라 50퍼센트 경

감함(안 제 18조 신설)

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








